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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2가단6674  손해 상

원       고 1. 원고1(1998 생)  

2. 원고2

3. 원고3  

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리트

담당변 사 태훈

       고  1. 울특별시

    법 상 자 감 용린

    소송 리인 자, 양이

 2. 고2

    후주소  울특별시 랑구 용마산  446-11 (망우동)

변  종 결 2013. 2. 19.

 결  고 2013. 4. 26.

주 문

1. 고2는 임ㅇㅇ, ㅇㅇ, ㅇㅇ, 이ㅇㅇ과 연 여 원고들에게 10,000,000원과 이

에 여 2013. 5. 1.부  갚는 날 지 연 20%   계산  돈  지 라.

2. 원고들  고 울특별시에  청구를 모  각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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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송 용  원고들과 고2 사이에 생  부분  고2가 부담 고, 원고들과 고 

울특별시 사이에 생  부분  원고들이 부담 다.

4. 1항  가집행  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  1항  고 울특별시는 원고1에게 40,000,000원, 원고2에게 10,000,000원, 

원고3에게 10,000,000원과  각 돈에 여 2012. 1. 4.부  소장 송달일 지는 연 

5%, 그 다 날부 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돈  지 라.

이 유

1. 고2에  청구에  단

  가. 청구  시 : 소외인2가 원고1에게 가  별지 가해행  일람  재 행  

여 원고1과 그 부모들인 원고2, 원고3이 소외인2  부  그  감독 자인 

고2에 여 취득  손해 상채권

  나. 인  근거 : 공시송달에  결 (민사소송법 208조 3항 3 )

2. 고 울특별시에  청구에  단

  가.  사실

    (1) 가해행  생

      (가) 원고1  2011. 3. 울 랑구 소재 甲 에 입 여 같   동 생

들인 소외인1, 소외인2, 소외인3, 소외인4, 소외인5 등(이  ‘가해 생들’이라고 다)

과 만나게 었다. 이들  처 에는 과 후 시간  함께 보내는 등 게 지냈 나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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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외인1이 원고1에게 빵  사 라는 심부름  시키는 등 차 권 인 계  변질

어 갔고, 가해 생들  원고1  소외시키  시작 다.

      (나) 그러   가해 생들  2011. 11. 말경에 이르러 본격  원고1에 

여 폭  행사 게 었는데, 그 주  내용  별지 가해행  일람  재  같다(이

 가해 생들이 원고1에게 가  가해행 를 '이 사건 가해행 ‘라고 다).       

      (다) 원고1  이 사건 가해행  인 여 귀가 찢어지거나 타 상  입는 등  

신체  해를 입었고, 불 감이나 불면증 등  신과  료를 게 었 며, 

2012. 2. 15.경 타   요청 게 었다.

    (2) 가해행  견가능    사항

      (가) 원고1과  사항

        원고1  2011 에 가해 생들과 어울리면  내에  여러 를 일  

여러 차  훈계를 듣고 상담  는 등 특별  주 를 끌어 고 있었 며, 부모인 원

고2, 원고3 역시 차  면담  는데, 담임 사가 모 여  상담 내역  별지 

상담내역  재  같다.

      (나) 가해 생들과  사항

        가해 생들  소외인1, 소외인2, 소외인5는 2011. 6.경 甲  내 장

실에  우를 폭행 여 7일간 특별  다. 편, 소외인5는 내 연, 내폭

 등  2회  징계를 다.

    (3)   조

      (가) 사   조

        甲 에 는 2011 에  폭  사 에  여 별지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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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람  재  같이 ① 생  상    폭   , ② 직원  

상    폭   연 , ③  폭  해 조사, ④ 찰  감시 동, 

⑤ 캠페인 실시 등  조 를 취 다.

      (나) 이 사건 가해행  인지

        甲  체  사는 2011. 12. 23. 원고1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  

견 고 그 이 를 었는데, 원고1  장실에  자  어  다쳤다고 답 다. 

원고1  상처가  폭 에  것일 도 있다고 심  체  사  담임 사는 

CCTV를 통 여 원고1이 해당 장실에 들어간 이 없다는  인 고 원고1에게 

다시  번 상처가 난 이 를 었 나, 원고1  여 히 자  어 다고 답

다.  사건이 2011. 12. 16.경 원고1 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  일(원고1  그 이

를 는 담임 사에게 자 거를 타다가 경사진 곳에  심 게 어 다고 답했었

다)과 이 있다고 생각  담임 사는 甲  3 에 재  이  원고1  나

 원고1  부모에게 원고1이 입  상처가 폭행  인  것 같다면  사실  인해 

달라고 당부 고, 원고1  귀가 후 소 나에게 이 사건 가해행 가 있었  

어놓 다.

      (나) 사후  조   

        원고1  담임 사는 이 사건 가해행 가 있었  게  후, 원고1  그

 부모들인 원고2, 원고3과 상담 고, 같   생들과 상담 여 다른 해 사실이 

있었는지 여부를 인 는 편, 가해 생들  훈계 고  출 도  다. 

편 甲  장  폭 책자 원회를 개 여 가해 생들에게 권고  

등  징계처분  다(소외인1, 소외인2, 소외인3에 여 권고   근 지 ; 



- 5 -

소외인4에 여 등 지 5일․특별  5일․공개사과  면사과․ 근 지 ; 소

외인5, 소외인6에 여 사회 사 40시간․공개사과  면사과․ 근 지).

    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2, 4, 9 내지 20, 가 1 내지 16(가지번  있

는 경우 가지번  포함. 이  같다), 甲 에  사실조회결과, 변  체  취지

  나. 원고  주장

    (1) 원고1  甲  동 생들인 가해 생들 부  지속  롭힘과 폭행

 당 여 신체 , 신  해를 입었고, 원고1  부모인 원고2, 원고3도 신  해

를 입었다.

    (2) 원고들  해는 가해 생들  행 를 미연에 지 지 못  고 울특별

시 소속 공 원인 甲  장이나 담임 사를 롯  사들  보 감독  

 인 여 생  것이므 , 고 울특별시는 원고들이 입  손해를 상  

가 있다.

  다. 단

    (1)  폭 과  장이나 사  책임 단 

       장이나 사  생에  보 감독 는 법에 라 생  

권자 등 법  감독 자에 신 여 감독  여야 는   내에  

생   생 계에 미 는 것이 니고 에  동  이  불가분  

계에 있는 생 계에 며, 그  범  내  생 계라고 라도 사고가 

생 에  통상 생   있다고 는 것이 거나 는 가능 (사고 생  

구체  험 )이 있는 경우에 여 장이나 사는 보 감독 에  책임

 진다고  것인 ,  가능 에 여 는 동  , 장소, 가해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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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별능 , 가해자  행, 가해자  해자  계 타 여러 사  고 여 단

 요가 있다( 법원 1993. 2. 12. 고 92다13646 결 등 참조). 나 가, 불법행

에 있어  과실이란 결과 생  견가능  내지 견 를   결과회

에  행 라고  것이므 , 과실이 인  해 는 견가능 이 있었다는 

만 는 부족 고 결과  회  과 그  결과  회 가능 이 인

어야 다.

      특히, 가해행 가 집단 돌림, 즉  폭   는  등 집단에  복

 생들이  명 는 소  생들  상  도  극  가지고, 지속

이면 도 복  계에  소외시키거나 롭히는 상( 법원 2007. 11. 15. 고 

2005다16034 결)  일  이루어진  폭 인 경우에는 돌 인 생 간  

싸움이나 폭행  인  사고  경우 는 다르게 보다 극 인 사 ·사후  조 가 

요 다.  사 는, 생들 사이에 불평등 고 권 인 계가 니라 공

고 민주 인 인간 계가 도  고, 평 인 갈등 해결 시스  마 며, 

향 이 소 에게 독 지 도  고, 존 과   공감  탕   사소

통  구조를 며,  법  지식  는 등  여러 법   폭  

지    조 가 이루어 야 다. 그리고  폭 이 이미 생  뒤에

는, 해 생  심리  과 자존감 회복,  사실 계    자료 집, 

가해 생에  계도  요  경우 해 생과  격리 등 보복이나 재  지를 

 조 ,  내 다른 생들에  지도  우 계  복구 등 여러 법  

 폭  해를 소 고 재  지   사후  조 가 요구 다.

      그러나, 이러  조 들  모  취 다고 라도  폭  생  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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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  있는 것  니며, 이러  조 들  모  취 지 면 회 를 다 지 

못  것이라고 단  도 없다.  폭  개인  요인, 가  경  요인,  

경  요인, 사회 경  요인이 복합  작용 여 생 는 것   경

 요인  거만  이를 벽 게  는 없는 , 사  과  주

를 높게 요구  경우 주  도가 강 다는  면도 있지만 사후  

처  여 소극 이고 어 인 태도를 조장 여 히  해 생  보 에 미

게  도 있는 ,  경우 자  택이나 거부가 불가능  , 

엇보다 사  주 를 지나 게 높게 요구  경우  에 있어 사  책

임 있고 극 인 동  이끌어 내  어 운데, 이는 동  자주 과 창조

 보라는 핵심   이 에   있는  등이 고 어야  이

다. 다만, 어떠   폭 이 생  구체  험 에  견가능 이 인 는 경

우에는 보다 높  회 가 요구   있  것이다.

      라 ,  폭 과 여 장이나 사  주  이 인 는 경우

는,  폭  일   여 통상  이용 거나  있는 조 를 

 취 지 거나 불충분함이 명  조 만  취  경우(추상  주  ) 

는 구체  어떠   폭 이 생   있다는 이 거나  가능  경

우에 이를 지  여 구체 인 상황에 라 장이나 사  취 여야  상

당  조 를 취 지  경우(구체  주  )에 어야  것이다.

    (2) 고 울특별시  책임 여부

      이 사건 가해행  상당 부분  甲  내에  심시간 등에 이루어진 것

이므  이 사건 가해행 는 에  동  이  불가분  계에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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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계에  이루어진 것  단 다. 그러므 , 래에 는  본 에 라 

원고1이 재  이  甲  장이나 담임 사를 롯  사들에게 주  

이 있었는지 여부에 여 살펴보  다.

      , 甲  장이나 사들이 추상  주 를 는지 여부에 

여 본다.  인 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甲 에  생  상    폭

  , 직원  상    폭   연 ,  폭  해 조사, 

찰  감시 동, 캠페인 실시 등  조 가 취해진 에 추어보면, 갑 2, 5, 9 내

지 20 증  각 재, 갑 3, 8 증  각 상만 는 甲  장이나 사들이 

 폭   여 통상  이용 거나  있는 조 를  취 지 

거나 불충분함이 명  조 만  취 다는  인 에 부족 고, 달리 증

거가 없다.

      다 , 甲  장이나 사들이 구체  주 를 는지 여부

에 여 본다. 원고1  담임 사가 원고1과 가해 생들이  어울리며 다른 

생  폭행 는 등  해를 주고 있  사실  고 있었    본  같다. 

그러나,   폭 이나 행에 연루  생들 사이에 도  폭 이 생   

있다는  감 라도, 원고1이 가해 생들과  분  시해 면  가해 생

들 부  해를 입 라도 이를  들었  , 에  보낸 가 통신  등  통

여  폭  에  경각심  갖게 고 원고1이 를 일 킬 마다  차

 담임 사  상담   에 욱 원고1  주  게 찰 고 훈 에 힘

 쏟  원고1  부모들인 원고2  원고3조차 이 사건 가해행  가능  견

지 못  , 이 사건 가해행 가 인지  것 역시 甲  사들  극 인 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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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동에 크게 힘입었   등에 추어보면, 원고1과 가해 생들이  어울리며 

를 일 키고 있  사실  고 있었다는 만  원고1  담임 사 등이 이 사

건 가해행  생 가능  거나   있었다고 보 에 부족 고, 달

리 증거가 없다.

      라  甲  장이나 담임 사를 롯  사들에게 주  이 있

었   는 원고  고 울특별시에  청구는 손해  등에 여  나

가 살  요 없이 이  없다.

3. 결

  그 다면, 원고들  고2에  청구는 이  있어 인용 고, 고 울특별시에 

 청구는 이  없어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

사 이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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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해행  일람 >

일시 내역

2011. 11. 

말경

가해 생들  甲  1  4  실에  원고1에게 5,000원  가

지 면 리겠다고 여 2011. 12. 경 원고1 부  5,000원  

 갈취함.

2011. 12. 15.

가해 생들  자신들  험담  다는 이  심 시간에 甲  1

 1  실에  원고1  집단  폭행 여 6주 간  료를 요

는 다  타 상  입힘.

2011. 12. 16.

소외인2가 원고1  겉  빼 가면  2   소외인6에게  담

를 면 돌 주겠다고 여 원고1이 소외인6에게 담 를 달라고 

자, 가 난 소외인6이 원고1과 소외인1, 소외인2, 소외인3  폭행함. 이

에 가해 생들  부  폭행당  것  풀이  해, 과 후 

울 랑구 소재 ㅇㅇ공원  원고1  데 가  소외인1, 소외인2, 소

외인5 등이 집단 폭행 고, 소외인1  핸드폰  맞  왼쪽 귀 부분이 

찢어  가 나는 원고1  소외인1  집  데 가 상처 부 에 드를 

붙여  후 소외인1, 소외인3, 소외인2 등이 집단 폭행 며, 이어  소

외인1  집 부근 골목에  소외인1, 소외인3, 소외인2 등이 원고1  다시 

집단 폭행 . 그 후 가해자들   폭행 과 에  소외인1  핸드폰 

이 깨어 다는 이  원고1에게 100,000원  가 라고 강요함.

2011. 12. 23.

원고1이 자신  겉  소외인2가 가 간 사실  부모에게 리자, 가해 

생들  그에  보복  원고1이 체 업    잠시 담당 

사가 자리를 운 사이에 원고1  2  장실  데리고 가  집단 폭행
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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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담내역 >

일시 내역

2011. 3. 7.
원고1이 청소를 지 고 귀가 여 훈계를 고 벌 청소를 지시 는 

편 모 인 원고3과  상담  함. 

2011. 3. 22. 원고1, 소외인1 외 1명이 이 복  심 게 여 입어 훈계를 함. 

2011. 4. 11. 상동

2011. 4. 15.
원고1, 소외인7 외 1명이 연 는 것  여 원고1  부  원고2

 상담  고, 1주일 연  조 를 함.

2011. 4. 20. 원고1이 여 생  가 에 침  었다는 신고를 고 상담  함.

2011. 5. 2.
 내 복 분실 사건과 여 원고1  부모  상담  고, 3

일간 내 사 도처분  함.

2011. 7. 11.
소외인1  폭행 사건이 생 여 원고1  해를 어보 나  

에 폭행당  사실이 없다는 말  들 .

2011. 8. 30.
회    여 소외인1이 원고1 없이는 라고 면

 함께  쓰 를 원 여 회장과 원고1, 소외인1   에 함.

2011. 9. 29.
원고1이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는 이  같   생  얼굴  

 들게 여 사과 도  함.

2011. 12. 1.
원고1  연 에 여 면담 고 다시는 그러지 겠다는 다짐  

( 사 첩에는 ‘원고1에  타 움’이라는 재가 있 )

2011. 12. 12.

원고1이 2   에 여 질  여 명 고 가 있는 

생  같  에  지 는다고 명함( 사 첩에는 ‘원고1이 소

외인7과 같  이 고 싶 가?  지만  업시간에 가 

있다’는 재가 있 ).

2011. 12. 17.
원고1 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  보고 어보니 자 거 타다가 경사진 

곳에  심 게 어 다고 함. 

2011. 12. 21.
원고1이 업 시간에 워 있고, 입 이 마른 것 같  어보니 입 이 

튼 것이라고 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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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조  일람 >

분 일시 내역

생 상 

폭  

 

2011. 3. 19.

생  상  ‘  폭  신고해야 보   있

다’는 등  주   폭    법  처벌  

상  상 고 생 지도부장 사가 강연  함.

2011. 3. 21.

~ 2011. 3. 30.

 상담 사에 여 각 별  침 자 습시간  

이용 여 ‘1  신입생 상 폭    

’ 실시 

2011. 8. 20.

 담당 경찰  청 여 생  상  약 1시간 

동  내 송  통 여 ‘ 폭   폭  ’ 

실시.

직원 상

폭

 연

2011. 11. 3.

2011. 11. 21.

2011. 12. 19.

 폭  법 인 책임과 생 생 지도    폭  

  생  지도  장 는 감 연  

폭  해 

 조사

2011. 3. 30.

2011. 10. 13.
상   에 2차  실시

찰  

감시 동

연

매일 심시간에 부모 회 지도단( 사 1명, 부모 2

명, 움 지킴이 1명, 도부 4명  구  2개 조)에 

 내 취약 지역(복도, 장실, 사 뒤편, 매  주

변)  회  폭    지도.

연 매일 심시간에 장이 내 시

연
실내  실외에 40  CCTV를  운 면  모니

링.

캠페인

실시

2011. 3. 14.

~ 2011. 3. 19.

2011 도 구 사랑 주간.  폭  과  자

료를 실에 게시 고, 폭  자진신고  해신고 

간  지 여 막  내함.

2011. 3. 17. 

 폭    인  사이트(청소 폭 재단, 

자 심 고 보내  운동, 닷컴 등)  상담  

신고처를 내 는 가 통신  송. 

2011. 9. 15.

   상담과 분쟁 조  등  업 를 담당 는 

‘  폭  SOS 지원단’ 도에  내  부모들

에게 송. 


